
Ⅲ. PL보험운용 실패사례 : 미국시장

◇ 미국 PL보험은 1930년대부터 판매되어 구미 등의 세계각국에 파급

된 결과, 동 보험의 표준적인 모델로 인식

◇ 70년대와 80년대 2차례의 PL보험 위기는 무리한 cash flow

underwriting과 소송환경의 급변에 기인하나 이후 정부차원의

대책수립 등 위기해소에 주력하여 시장의 안정을 찾은 상태

◇ 반면 1963년 엄격책임법리(strict liability) 도입후 석면, 담배, 실리콘젤 등

대형소송과 고액배상금으로 제조물책임의 잠재위험은 여전히 크게 인식

1. 70년대 PL보험 위기 : Product Liability Cris is

□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묻는 엄격책임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의식의

고양으로 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제조물책임 제도에 나타난 가장 큰

특징은 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금액의 고액화 현상으로 요약

o 연방법원의 제조물책임소송 통계를 보면 74년 1,579건에서 85년에는

13,554건으로 700%이상 증가

o 제조물 책임소송의 배상금액도 해마다 급등, 평균배상액이 75년 39만

달러에서 87년에는 133만달러로 340% 증가

-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4%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금액이 3

배이상 빠르게 증가한 결과

o 고액배상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백만달러 이상 보상판결 건수도

62년 처음 등장한 이후 85년에는 488건으로 크게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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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970년대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책임의 고

액화로 PL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의 수지는 크게 악화

o 이에 따라 75년부터 76년에 걸쳐 보험회사는 PL보험의 보험료를 대

폭 인상하는 이외에도 보상한도액 인하, 면책금액 인상, 나아가서는

보험인수와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로 발전

o PL보험 인수를 거절당하거나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기

업중에는 거액의 배상금 때문에 도산하거나 배상청구가 두려워 사업

을 그만두는 경우도 다발

2. 80년대 책임보험 위기 : Liability Cris is

□ 70년대 PL보험 위기는 보험회사에 PL보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

으나 80년대 미국 손해보험 업계는 고금리를 배경으로 PL보험에

대해서도 가격경쟁을 통해 무리한 계약인수를 집중적으로 시도

o 이러한 현금흐름 중시의 보험계약인수 (cash flow underwriting)는

금리인하와 고액의 보험금지급 급증으로 위기를 초래

- 미국 손해보험 업계는 84년에 38억달러, 85년에는 52억달러에 이르

는 영업상 손실이 발생

o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인수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보험요율

인상, 위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인수거절 등으로 대응

- 요율은 전년대비 300% 이상의 인상율을 제시하는 사례가 급증하였

으며 보험을 구입하지 못해 임시휴업을 하는 제조업체, 병원 등 속출

o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PL보험 위기와 비슷하나 사회적 파장은 훨씬

더 심각하였고 또한 PL보험 뿐만 아니라 의사배상 등 책임보험 전반

에 걸쳐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

- Time지, '86.3월호 표제 : Sorry, your policy is cancel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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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기의 원인 및 대응책

□ 70년대 PL보험위기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상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

방기관 합동조사위원회를 운영, 77년 5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

여기서 미국의 PL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

o PL보험 요율산정이 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부정확

o 제조물의 설계와 제조과정에서의 기업의 안전관리 불충분

o 불법행위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 곤란

□ 80년대 책임보험 위기의 극복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1985년 불법

행위정책 작업반을 운영, 보험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

o 무과실책임 원칙으로의 이행에 의한 deep pocket이론이 일반화

o 연대책임원칙 등에 의해 인과관계의 요건 불명확

o 고액배상사례의 급격한 증가

o 불법행위소송에 과대한 비용을 지출 *

* 소송의 증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비용은 일본에 비해 약 15배, 유럽에 비해

약 2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

□ 미국정부가 진단한 PL보험 위기와 책임보험 위기의 원인을 요약하

면, 엄격책임제도의 도입과 보험자의 언더라이팅 실패가 이들 위

기의 주원인이지만 재판제도 등 법률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

o 사회보장시스템의 불비

- 근로자재해보험, 의료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 미흡으로 피해자

는 사고의 원인이 된 제조물 제조업자를 상대로 고액의 배상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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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법률문화의 소송친화적인 환경

- 징벌적 배상금(Punitive Damages) : 미국 고유의 제도이며 징벌적 배상

금은 원고가 입은 피해액과는 무관하게 산출되고 금액적인 상한도 부재

- 연대책임법리(Joint and Several Liability) :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

(deep pocket)에 대한 소송집중 요인으로 작용

- 배심원제도(Jury System) : 배심원들은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증명

에 대해 평가능력이 떨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 차원의 평결 경향

- 성공보수제도(Contingent Fee System) : 피해자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

담이 없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나, "변호사수 과다"와 값

싼 소송비용 이 결합되어 소송다발과 거액배상청구의 원인으로 작용

□ 80년대 배상책임 위기시의 법무부「불법행위작업반」과 91년 고어부

통령의「경쟁력위원회」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

- 엄격책임이론의 적용범위를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사고에 한정할 것

-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증거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것

- 연대배상책임원칙을 배제할 것

- 위자료와 징벌적배상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할 것

- 변호사의 성공보수액 요율을 인하할 것

- 재판외의 분쟁처리제도를 활용할 것

□ 이러한 사법제도의 개혁과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에 대한 제한조치 등

으로 90년대 이후 PL보험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

o 석면, 담배, 전자파소송 등에서 보듯 PL리스크의 잠재위험은 여전히

높다고 보는 것이 보험업계 시각의 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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